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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가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.

www.kostat.go.kr
국민과함께미래를여는선진일류통계청

통계청과국가통계를
활용하세요!



●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공공부문 정책 수립시 통계기반 정책
관리(Statistics-Based Policy Management) 필수적

-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증거기반 정책관리를 위하여 통계활용성 강조

- 정책 분야 통계의 미비, 미활용, 오용 등으로 인한 문제 예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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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는성공적인정책의
필수요건입니다.



｜이것만은알아두세요｜

● 법령 제·개정시는 필요한 통계를 갖춰야 하고,
국가통계는 작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통계청은 통계개발·활용에필요한
모든정보와도움을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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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통계
작성대행

통계컨설팅
및 통계품질
진단 서비스

국가통계
정보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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䤖䤔 통계작성·활용 가이드맵



2010년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심사결과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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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·개정시 필요한
통계를 구비해야 합니다.

통계작성 전에는 국가통계
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● 평가대상 : 제·개정 법률 및 시행령(대통령령)

● 평가절차 흐름도

｜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｜

● 법적근거 : 통계법 시행령 제33조(’07.10.23개정, 대통령령 제20331호)

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(’09.6.9개정, 대통령령 제21533호)

●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필요한 통계
를 자체적으로 작성

●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통계 승인절차 필요
▶｜신규｜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사사항, 조사기간, 조사

방법 등에 대한 승인 또는 협의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
하여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후에 작성

▶｜변경｜ 기존 통계작성사항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통계청장에게
변경승인(협의) 신청

● 통계작성 승인절차

연 도 작성승인 승인취소 변경승인

2010 22건 9건 215건

2009 44건 73건 384건

2009∼2010년 통계작성승인 현황

평가완료 예비평가 실질평가
통계개발·개선 기 타

679건 314건 365건 30건 335건

예비평가신청
(관계기관협의와동시)

(소관부처)

예비평가 실시 및
결과통보(통계청)

10일내

이의제기(필요시)
(소관부처)
7일내

재평가(통계청)
7일내

실질평가신청
(소관부처)예비평가
접수후 15일내

실질평가 실시 및
결과통보(통계청)

입법예고기간 만료시까지

이의제기 접수 및
재평가(통계청)
접수 후 7일내

평가결과이행
(소관부처)

작성승인 신청서
제출 (신청기관)
조사 30일전

신청내용 검토
(통계청)

자료보완(필요시)
(신청기관)

검토결과 통보
(통계청) 10일내

통계조정 DB입력
(통계청)

문의 통계심사과 042) 481-2110 문의 통계협력과 042) 481-2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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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청은 국가통계 작성을
대행해 드립니다.

통계컨설팅 및 통계품질진단
서비스도 제공합니다.

● 통계청은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적기에 공급하고 국가통계의
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통계청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
통계조사를 대행해 주는 제도를 운영
※비용은위탁기관이부담
䤎조사표설계, 표본설계, 통계작성승인등통계개발에대한종합적지원

䤎조사기획부터단계별업무협의를통해맞춤형통계개발가능

● 통계대행 절차

● 통계컨설팅

｜국가통계｜

- 통계역량이 부족한 기관들의 통계품질·개선 지원

- 국가통계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지원

䤎지원부문: 모집단분석, 표본진단, 조사표설계, 프로그램개발등

｜지역통계｜

- 지방자치단체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

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운영( ’11년 6월 현재 충남,

제주 실시 중)

※통계컨설팅은기관별수요파악및대상선정후실시

● 통계품질진단(정기 / 수시 / 자체)

- 통계 이용자가 정확한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작성기관 통계

품질의 문제점과 원인 및 개선방향 제시

협의(범위, 일정,
예산등)

(위탁기관·통계청)

기획
(조사설계, 계약 등)

(통계청)

표본설계
(통계청)

통계승인
(위탁기관·통계청)

현장조사
(통계청)

자료처리
(통계청)

분석/공표
(위탁기관)

문의 통계대행과 042) 481-3811

2009년 2010년

4종 통계(9.4억원) 5종 통계(17.6억원)

금융감독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교육과학기술부, 노동부 등

2009∼2010년 대행실적

문의 품질관리과 042) 481-2577 조사기획과 042) 481-3715

년도 '06년 '07년 '08년 '09년 '10년 계

종수 107 180 170 58 70 585

정기통계품질진단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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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가통계컨설팅, 품질진단) (지역통계컨설팅)



다양한 국가통계정보
제공사이트를 활용하세요.

●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(KOSIS), 통계지리정보서비스(SGIS),
e-나라지표,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(MDSS) 등 사이트마다 다양한
정보를 제공

䡨국가통계쉽게 찾기

우리나라 주요 통계를 주제별,
기관별, 명칭별 등
알기 쉽게 분류해제공
(116개 기관, 507종 통계)

문의 정보화기획과 042) 481-2319

KOSIS(www.kosis.kr)

䡩지도위통계정보
살펴보기

인구, 가구, 주택, 사업체통계등
각종 통계를 지도(GIS)위에서
한눈에 파악
(900여개 항목)

SGIS(sgis.kostat.go.kr)

䡪우리나라의이모저모
알아보기

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추진에
필요한 각종 국정지표
(705개 지표)

e-나라지표(index.go.kr)

䡫 연구에 필요한
자료신청하기

통계청이조사한통계원자료를
주문·구입하여직접가공할수
있으며, 신청시원하는형태로
자료제공 (38종 통계)

▶사전 허가된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(MDAC)와 원격접근서비스
(RAS)로도자료를이용

MDSS(mdss.kostat.go.kr)

䡬통계분류쉽게 찾기

산업, 직업, 질병·사인, 무역, 목적별
지출분류 등 한국 표준분류와 특수
목적분류 등을 알기 쉽게 제공

KSSC(kostat.go.kr/kss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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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 우리나라 국가승인통계 현황

Q 필요한통계를작성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?

-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(통계법 제18조)

-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조사방법 등 사전에
협의해야 합니다. (통계법 제20조)

-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표준분류를
따라야 합니다. (통계법 제22조)

Q 행정자료를통계작성에활용할수있나요?

-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제공
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(통계법 제24조, 제30조)

Q 통계조사에따른응답의무규정이있나요?

- 응답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에
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. (통계법 제32조)

Q 작성한통계를발표할때는어떻게하나요?

- 통계를 작성한 때는 지체없이 공표해야 합니다.
(통계법 제27조)

- 통계를 공표한 때는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(통계법 제27조)

문의 통계정책과 042) 481-2524

● 정책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
현재 공표되는 승인통계는 총 838종

● 부문별 : 보고통계 444종, 조사통계 336종, 가공통계 58종

기관 작 성
기관수

작 성
통계수

통 계 종 류

지 정 일 반

작 성 방 법

조 사 보 고 가 공

국가통계 작성현황(기관별)

합 계 375 838 90 748 336 444 58

●정부기관 298 690 74 616 243 402 45

- 중앙행정기관 38 321 58 263 158 142 21

(통계청) 1 53 41 12 43 2 8

(이외기관) 37 268 17 251 115 140 13

- 지방자치단체 260 369 16 353 85 260 24

●지정기관 77 148 16 132 93 42 13

- 금융기관 8 24 7 17 12 6 6

- 공사·공단 23 42 3 39 18 22 2

- 연구기관 16 23 2 21 18 3 2

- 협회·단체 24 39 4 35 32 5 2

- 기타기관 6 20 - 20 13 6 1

(2011. 6. 1. 현재, 기관수, 통계수)

문의 통계협력과 042) 481-2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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